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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6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4. 2. 2.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이번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3년 심의 의결된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안임.

  [취득 재산 총괄표]                                      (단위 : ㎡)

연
번

사  업  명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필지 면적 동 면적

합   계 5 724.3 5 936.7

1

노인여가복합시설

조 성 사 업

(변 경 안)

시흥5동

909-16

~

909-20

5 724.3 5
936.7
(연면적)

※ 시흥동 909-15는 

2023년도 등기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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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확대조성에 따른 변경안) - 어르신장애인과

가. 목 적 : 2023년 기 산정하여 심의 의결된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 관련하여 인접부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립규모를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변경 계획안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9. 7.(6년 5개월)

○ 위 치 : 시흥5동 909-15~20(6필지)

○ 용 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율 200％)

○ 규 모 : 대지면적 869.5㎡, 연면적 3,449㎡(지하3층~지상4층)

○ 주요시설 :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강당,

어르신 행복쉼터(여가 문화 건강) 등

○ 소요예산 : 32,161백만원

구    분
당  초

(2023년 2회 심의)

변  경
(2024년 1회 심의)

비   고

사업기간 2023. 7. ~ 2026. 7. 2023. 7. ~ 2029. 7.

위    치 시흥동 909-15외 4필지 시흥동 909-15외 5필지 1필지 추가

대지면적 739.9㎡ 869.5㎡ 129.6㎡ 증가

연 면 적 1,479.6㎡ 3,449㎡ 1,969.4㎡ 증가

건립규모 지상1층~지상4층 지하3층~지상4층 지하층 추가

주요시설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강당, 어르신행복쉼터 등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강당, 어르신행복쉼터, 

주차장 등

주차장 추가

소요예산
총 12,652,367천원

◦ 토지매입비   5,556,169천원

◦ 건축비       7,096,198천원

총 32,161,000천원
◦ 토지매입비   7,531,000천원

◦ 건축비      24,630,000천원

19,508,633천원 증액
◦ 매입비 : 1,974,831천원

◦ 건축비: 17,533,80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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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계획

○ 매입계획
(단위 : 천원) 

소 재 지 구분 공부면적(㎡) 취득면적(㎡) 소유자 기준가격 매입비 비고

계 1,961.27 1,961.27 7,531,000

금하로 700
(시흥동 909-15) 

건물 155.07 155.07
금천구

396,000
1,500,000 등기이전완료

(2023.12.12.)
토지 145.2 145.2 4,502

금하로 698-5

(시흥동 909-16)

건물 159.12 159.12
박○○

238,000
810,000 계약완료

토지 101.8 101.8 2,485

금하로 698-7

(시흥동 909-17)

건물 169.65 169.65
김○○

240,000
717,000 계약완료

토지 103.1 103.1 2,485

금하로 702-2

(시흥동 909-18)

건물 248.94 248.94 김○○

이○○

572,000
1,534,000 계약완료

토지 241.6 241.6 2,788

금하로 700-1

(시흥동 909-19)

건물 180.49 180.49
정○○

383,000
1,570,000 계약완료

토지 148.2 148.2 4,547

금하로 702

(시흥동 909-20)

건물 178.5 178.5
박○○

385,000
1,400,000 계약추진예정

토지 129.6 129.6 4,547

○ 건축공사(신축) 등 계획
(단위 :천원)

소 재 지 건립규모 층 별 주 요 시 설
건축공사비 등 
추정 소요예산

금하로 700외 5필지

(시흥동 909-15외 

5필지)

지하3층

~ 지상4층

(3,449㎡)

지상4층 경로식당, 강당

24,630,000

지상3층
경로당, 노인교실

어르신행복쉼터

지상2층 어르신 행복쉼터

지상1층
어르신 행복쉼터,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주차장

지하3층 주차장, 기계실

  ※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 공모로 공간구성 구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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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2024.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4.  2.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24.  2.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4.  6. 토지매입 및 등기 이전 완료

2024.  7. 구 투자사업 재심사

2024.  8. ~ 2024. 12. 건축기획 용역 

2025.  1. ~ 2025.  6. 석면조사 및 매입건물 철거

2025.  7. ~ 2025.  9.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2025. 10. ~ 2026.  1. 건축 설계 공모 

2026.  2. ~ 2026.  9. 건축 설계용역 실시 

2026. 10. ~ 2026. 12. 공사용역 발주 및 입찰

2027.  1. ~ 2029.  6. 공사 착공

2029.  7. ~ 준공 및 개관

마.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

바. 예산조치

○ 2024년 :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건축기획 용역비 추경 확보 예정

○ 2024년 : 매입건물 철거비 및 설계용역비 본예산 반영

○ 2025년 :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본예산 반영

○ 2026년 :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본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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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본예산 반영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소요재원

비 고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5,073 566 1,372 23,135

구비 25,073 566 1,372 23,135

  ※ 기투자(2023년) : 7,088백만원(토지매입 7,000백만원, 기타 부대비 8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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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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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본 건은 2023년 6월 제244회 구의회 정례회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시 의결된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변경안으로 당시 시흥동 909-14 추가 매입 필요에

대한 의원 발언이 있었음.

○ 이 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흥동 909-14의

매입 의사타진 무산으로 인근 시흥동 909-20를 추가 매입하여

건립 규모를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이미 시흥동 909-15호는 2023.12.12. 우리구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시흥동 909-16~19호 4필지는 소유주와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 909-20 추가 매입으로 어르신 여가 적정공간이 마련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이용 주민들의 편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계획보다 소요예산이 195억이 증가된

총 32,161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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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추가예산 투입 대비 실익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세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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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

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

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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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

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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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

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

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

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

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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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

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

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

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

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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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

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

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

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

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 10.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66호, 2022. 10. 15.,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0.8.,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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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

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

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2.10.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

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10.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

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